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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건 위 회

1. 審 査 經 過

가 제출일자 년 일. : 2009 6 24

나 제 출 자 신흥식 의 인. : 7

다 회 일자 년 일. : 2009 7 1

라 상정일자 제 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위 회 년 일 상정 의결. : 146 1 1 (2009 7 2 )

의2. 提案說明 要旨 제안 명자 신흥식 의( : )

가 제 안 이 유.

민체육 흥 제 조에 라 체육 흥에 한 한 사항을 심의하5❍ ⌜ ⌟

위하여 에 체육 흥협의회를 록 조례를 제정하 으나 조례 제정 이,

래 체육 흥협의회의 실적이 전혀 없고 현재 리 에는 등포 체

육회 등포 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 활 화 체육 흥 련활동을

실행하고 있어 로 체육 흥협의회를 는 한 실익이 없으므로 폐

하고자 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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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주 내.

❍ 년 일 민체육 흥 이 개정 어 체육 흥협의회의 치에 한1993 12 31 ⌜ ⌟

제 조 규정이 강제규정에 임의규정으로 경 에 라 역 여건에 라 자율5

적으로 치 여 를 결정할 수 있게 었고 리 는 체육 흥협의회 의,

실효 이 없다고 판단 어 조례를 폐 함.

의 이남식3. ( : )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

❍ 본 폐 조례안은 민체육 흥 제 조의 규정에 라 년 일5 1990 3 20

조례가 제정 이래 등포 체육 흥협의회의 실적이 없고 현재,

리 에는 등포 체육회 등포 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 활 화

체육 흥 련 업무를 활히 수행하고 있어 로 체육 흥협의회를

실익이 없다고 판단 어 이 조례를 폐 하려는 것으로,

❍ 이미 특 시 강동 등 개 자치 가 이 조례를 폐 하 거나 당초에12

제정하 않은 추 등으로 볼 이 폐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.

4. :審査結課 原案可決



⌜ 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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